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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9월까지 반려견 등록해야 … 10월부터 단속

- 9월말 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,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신고 -

- 미등록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,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- 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

화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‘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’을 

운영한다고 밝혔다.

「동물보호법」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 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

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등록해야 하며, 소유자 변경, 소

유자 주소·연락처 변경,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. 

이를 위반할 경우 「동물보호법」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*가 부

과될 수 있다.

  *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,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그러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 

정보를 신고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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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미등록자 및 변경 신고 미신고자를 

대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.

반려견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 등에 방문

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,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

준비해야 한다. 변경 신고는 ‘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(www.animal.go.kr)’과 

‘정부 24’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.

한편, 인천시는 유기 동물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 등을 맞아 반려동물 

유실·유기 예방을 위해 관련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. 반려동물을 잃어버

린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실신고 및 구조된 동물을 확인

할 수 있으며, 동물 등록한 반려동물의 경우 쉽게 양육자의 품으로 돌아

갈 수 있다.

김정회 시 농축산과장은 “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이번 

자진신고 기간 내에 빠짐없이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해 줄 것”을 당부했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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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참고] 동물등록 자진신고 관련 포스터


